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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 (사)대한노인회와 협업,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예방 집중 교육·홍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집중 교육 홍보합니다.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대한

노인회*와 협업하여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

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합니다.

* (사)대한노인회 :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과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사단법인으로 중앙회, 시·군·구 지회(244개소), 읍·면 동 분회

(2,256개소), 경로당 (66,929개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경로당 광역지원

센터 등으로 구성

- 주요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질병 예방 치료 효능

효과 등 부당광고 사례 ▲식품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입니다.



<전화권유판매>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 전화로 권유하여 식품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판매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하여 구매를 유도
하는 전화권유 판매를 조심하세요!

√ 식품 등의 부당광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주세요

○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 대상으로 전화

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는 광고게시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44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고령층 

대상 맞춤형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식품 부당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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